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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의약용 점착물(adhesives)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의약용 점착물(adhesives)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실시예 및 비교예에서 얻은 결과를 나타내는 다이아그램이다,

제2도는 실험예에서 대조시험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제3도는 실험예에서 비교예의 의약 접착물의 이용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B-A블럭 공중합체, 점착부여제, 오일성분, 친수성 중합체 및 물을 포함하는 기재 및 상기 기재에 혼입
된 디술파이드 결합을 함유하는 의약성분으로 구성되는 의약 접착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A-B-A블럭 공중합체의 블럭 A가 경질 중합체 유니트이고, 블럭 B는 연질 중합체 유니트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블럭 A가 비닐 화합물 중합체 유니트이고 블럭 B는 공역 디엔 공중합체 유니트임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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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블럭 A의 분자량이 1,000∼50×10
4

이고 블럭 B는 분자량은 5,000∼20×10
4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블럭 공중합체가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블럭 공중합체,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럭 
공중합체 또는 메틸스티렌-이소프렌-메틸스티렌 블럭 공중합체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블럭 공중합체가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록공중합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
물.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점착부여제가 로진, 로진 유도체, 페트롤륨 탄화수소 수지, 수소화 페트롤륨 탄화수소 
수지, 쿠마론 수지, 테르펜 수지 또는 페놀계 수지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점착부여제가 지환족 포화 탄화수소 페트롤륨 수지 또는 수소화 폴리테르펜 수지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오일 성분이 액상 고무, 파라핀 오일, 나프텐 오일 또는 왁스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친수성 중합체가 수용성 중합체 및/또는 물로 팽윤될 수 있는 수팽윤성 중합체임을 특
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친수성 중삼체가 젤라틴, 만나, 검, 스타치 유도체, 셀룰로오스 유도체, 폴리(비닐 알
코올),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폴리 아크릴산염, 알진산염, 아크릴 중합체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수
용성 중합체, 또는 그의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수팽윤성 중합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접착물.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친수성 중합체가 폴리(비닐 알코올), 스타치 유도체,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검 및 그
의 공종합체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친수성 중합체가 폴리(비닐 알코올)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디술파이드 결합을 함유하는 의약 성분이 활성 비타미니 B1유도체 또는 그의 염임을 특

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활성 비타민 B1유도체 및 그의 염이 티아민 프로펠 디술파이드, 티아민 테트라히드로푸

르푸릴 디술파이드 및 티아민 6-메톡시카르보닐-1-아세틸티오펜틸 디술파이드 및 그의 염으로 구성된 군
에서 선택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활성 비타민 B1유도체 또는 그의 염이 티아민 테트라히도로푸르푸릴 디술파이드 또는 

그의 염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7 

제16항에 있어서, 티아민 테트라히드로푸르프릴 디술파이드 염이 티아민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디술파이
드 히도로클로라이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18 

제1항에있어서,  기재가  A-B-A블럭  공중합체  5∼40중량%,  점착  부여제  10∼50중량%,  오일  성분 
5∼30중량%, 친수성 중합체 0.1∼10중량% 및 물 1-40중량%로 구성되고 상기 기재에 디술파이드 결합을 
갖는 의약 성분을 혼입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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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8항에 있어서, 기재에 혼입된 의약 성분의 비율이 0.01∼10중량%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0 

제1항에 있어서, 개재가 산화 방지제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기재중의 산화방지제 비율이 0.01∼2중량%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2 

제1항에 있어서, 기재가 ℓ-멘톨, dℓ-캄포르, 메틸 살리실레이트, 글리콜 살리실레이트, 바닐릴노닐아
마이드, 분말상 펠로덴드론, 고추추출물, 디펜히드라민 히드로클로라이드, 클로르페니르아민 말레이트, 
암모늄글리시르레티네이트 및 비타민 E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성분을 추가로 포함함을 특
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3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럭 공중합체, 점착부여제, 액상 고무, 산화방지제, 폴리(비닐 알코올) 및/또
는 수팽윤성 중합체 및 물을 포함하는 기재, 및 상기 기재에 혼입된 디술파이드 결합을 함유하는 의약 
성분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4 

제23항에 있어서, 기재가 스티렌-이소프렌-스티렌 블럭 공중합체 5∼40중량%, 점착부여제 10∼50중량%, 
액상 고무 5∼30중량%, 산화방지제 0.01∼2중량%, 폴리(비닐 알코올) 및/또는 수팽윤성 중합체 0.1∼10
중량% 및 물 1∼40중량%로 구성되며, 상기 기재중에 디술파이드 결합을 갖는 의약성분이 0.01∼10중량%
의 비율로 포함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5 

제23항에 있어서, 디술파이드 결합을 함유하는 의약 성분이 활성 비타민 B1 유도체 또는 그의 염 임을 특

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6 

제23항에 있어서, 디술파이드 결합을 함유하는 의약 성분이 티아민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디술파이드 또
는 그의 염 임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청구항 27 

기재 쉬이트, 디술파이드 결합이 있는 의약 성분을 포함하는 약제학적 기재층 및 상기 기재층을 도포하
고 거기서 박리될 수 있는 필름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의약 점착물.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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